
년 배상책임보험 및 근재보험 정오표<2025 >

페이지 위치 원내용 수정내용
P55 두 번째 박스 번째 줄3 억 만원 억 만원1.1 1,000 1 -1,000– ≦ 억 만원1.1 1,000– > 억 만원1 -1,000

P95 두 번째 박스 번째 줄7 장례비 만원 만원 공단부담금: 500 -500 ( )=0
장례비:

만원500 - 만원1,200 공단부담금( )=0

P195 수렵배상책임보험 중간 부분

법률상손해배상금1)
사망① ：1인당 15,000만원 한도 내에서

실손보상
단 실손해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( , 2,000
최저보험금 만원 보상2,000 )
부상② ：1급(3,000만원) ~

14급(50만원)까지 급별 한도액 내에서
실손보상
후유장해③ ：1급(15,000만원) ~

14급(1,000만원)까지의 급별 한도액
내에서 실손보상
보험금 병급④

∙부상자가 치료 중 사망한
경우 ( )： ①＋② ∙부상자가 당해
부상의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생긴
경우 ( )： ②＋③ ∙장해보험금 지급
후 당해 부상의 원인으로 사망한
경우 ( )： ①－③

법률상손해배상금1)
사망 인당 만원 이상 가입1 15,000① ：
부상 만원 이상 가입3,000② ：
후유장해 만원 이상 가입15,000③ ：
보험금 병급④

∙부상자가 치료 중 사망한
경우 ( )： ①＋② ∙부상자가 당해
부상의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생긴
경우 ( )： ②＋③ ∙장해보험금 지급
후 당해 부상의 원인으로 사망한
경우 ( )： ①－③

P267 밑에서 번째 줄4
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여
산정된다.

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
여 산정된다.

P241 날개 요양보상특례 예상문제
고지한임금 월 만원: 250
보험가입임금 월 만원: 200

특례 약정임금 월 만원: 250
고지한 월 임금총액 보험가입임금 월( ):
만원200

P400 박스 하단 수렵배상책임보험

∙사망： 인당 억1 1.5
∙부상： 인당1

만원 급 만원 급3,000 (1 )~50 (14 )
∙후유장해： 인당1
억 급 만원 급1.5 (1 )~1,000 (14 )

사망 인당 억 이상 가입1 1.5∙ ：
부상 인당 만원 이상 가입1 3,000∙ ：
후유장해 인당 억 이상 가입1 1.5∙ ：


